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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 24

 내  무  위  원 회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12.21

. 다  회부일자 . 94. 12.21

. 라  상정일자 ' 94. 12.24

2.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민경철

. 가 제안이유

 현행  대구직할시달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대한 14  개  조례  중 12  개  조례가 1994

12 31  년 월 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됩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2  개  조례는  시한연장에서  제외하고 , 사회복지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개별조례에  대하여는  적용시한  연장과  운영의 효율성

 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  적용시한을 1995 1 1  년 월 일부터1997년

12 31  월 일까지  적용코자 .함

. 나 근거법령

 지방세법 7  제 조  및 9제 조

. 다

0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12  개  개별  조례를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 하나로

 통합 .제정함

0 통합조례내역

(1)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파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대구직  할시  달서구세감면조례  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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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조  제 1,2 "항

) 나 '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레는총합조례 "  제 137-"

) 다  대구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펀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코러◎  통◎조례 " 4 "제 조

) 라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5 "제 고

(2)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곽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6 "제 조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감면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7 "제 죠

) 다 대구직찰시달서곽시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fl:』례·◎ 통합.』계 ' a.#제

(3)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 가  패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9 "제 조

) 나  대판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조례는  통합조례 " 10 "제 조

(4)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임대주책건설에데한구세불균일자세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12 "제 조

) 나 · if :f·대구직할시달서◎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쑬 띨과세베관한 녜을

 통합조례 "  제 13 "조

) 다  대◎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세과세면레에관한조례는 at 통합코 " 143·"제

0  폐지코례네 역

) 가 대구직찬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위한추세과세면제및◎균일과세에관한』계

) 나 대곽직할시탈서◎향교재산에테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0  신설조례네역 '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감면조례는  통합조례 " 11 "제 코

0  기존조례  중  통합  및  폐지조례 요약

 떤  세 목

국가유총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 대한감면

, 종합토지세  재산세 ,

 먼히세 변제

 자활용사촌주유공자가 자활촌내

 에서  소유하는  토지  빅 컨물가

2009cc  이하 보철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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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면

 지방공사둥에  대한 감면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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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백창기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7  제 조  및 9  제 조에  의거  본조례를 .제정코자함

2. 주요골자

o  현행 14  건  구세감면조례가  적용시한이 1994 12 31  년 월 일로  종기도래됨에  따라 '95지땅새감

 면조례준칙에  의거  개별조례를  구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적용시한을 3  년간  연장하는 단일

 감면조례를  제정코자 함

0  본조례는 6  전체 장 16  조 3  부칙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 보면 1  제 장 , 총칙 2제 팡

, 팍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단체 , 음성나환자집단촌 , 종교단체  재단뎁인치  의료닙퉁베 네힌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3  제 장 , 사회교육시설용토지 , 사립학교교육용재산  지정문화재등에  패한  사회교육시설풍 지익

 을  위한 감면

4  제 장  신고한 , 노외주차장 , 매매용중고자동차  여객자동차터미널등에  대한 -대중교통지칙을

 위한 감면

5  제 장 , 임대주택 ,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부동산등에  대한  지억발전지원을  위한 감면

6  제 장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요구등  보칙으로  구성죄어  있으며  부칙에는 , 시행일 .적용시한

 다른  조례의  폐지  둥으로  제정되어 .있음

 둘째 :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은  내무부준칙에  의거  구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로서  주민들애게  세제지익 및

 조례의  이해와  활용을 ,도우며

 또한  복잡하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14  건  구세감면조례를  폐지하초  하나의  조례로 통합타

 여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코자  하는  조례제정임으로  원안  의결함이  어떨까 .생각됨

4. 토론요지

 사회복지지원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불균일과세  및 과세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년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괴  사업규모가 소규로

 가  아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지역 주민을

 위한  새마을금고  주관 (  순수주민복지사업 예 : , 목욕탕운영 )  도서관건립 에◎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노력

5.  수정안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데 : 없음

 부 :  대구직할시탄서구세감면포례안 1녁7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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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 )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7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세의과세면제 및불균

 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한다

2  제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 (  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핍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자활용

 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면제하고  본인명의로둥록하

 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  자동차 배기량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1  대에 )  한한다 에대하여는

 면허세를 . 면제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1  급  네지5  급에 -== 해당하 자

( , 다만 3  급  내지5  급의 ( 1)  경우는 별표 에  정하는  자에 )  한한다 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보철용

 으로  사용하는 (  자동차 배기량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1  대애 )  한한다 에  대하여는면허세를

. 면제한다

 제3 (  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지

 방세법시행령 79  제 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  말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수익사

 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 면제한다

 제4 (  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85  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부동산과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 면제한다

 제5 (  조 종교단체의  의료없에  대한 ) 감면  민법 32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

 인에 )  한한다 가  인구 100  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100  분의50(  종합토지세는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  을 경감한다

3  제 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6 (  조 사회교육시설둥  지원을  위한 )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온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회교

 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찌세를 . 면제한다 , 다만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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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곤덕 1· ◎  칙부를  사회핀윽시설통에  지점  사톨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둥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아  설림된  비영기 사회교육

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홍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 7 (  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 면제한다

 제 8 (  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 감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f;: 대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188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  분의 1.5  로 , 하긴 ◎합토지」·11·=--  지땅세댐 "i1234고

IS  의 의  규정에  불구하괴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  을 . 펄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4 , 제 조 6  제 조  내주 8  제 조와  테구직할시문화재또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

 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 1  호의  규정에  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할  파치가 =14있다

 인정되어  대구직할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금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애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걸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지구안치

부동산

4  제 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 9 (  조 주차장에  대한 )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파  과세기준일 헌재

 주차장법 12 2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질접  사응하◎ 주

 차대수 20  대이상의 (  주차전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둥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분을

)  제외한다 과  그 ( 84 4 3 5  부속토지 지방세벱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의  곤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직응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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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부터 5  년간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 )  사업소세 재산할 를 . 면제한다 , 다만  주차영업을 최

 초로  개시한  날부터 5  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  용도 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  말한다 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 )  사업소세 재산할 를 . 추징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12 2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

 차대수 20  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  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 3  분의 이상인  것에 )  한한다 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  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③제 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파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 (  년간 직전년도 6 1  월 일부터  당해년도 5 31월 일까

)  지 의  수입금액으로 .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둥  그  계산기간이 365  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w X 365

( )땅업기간 일수

3.  부동산가액은 '  토지는지가공시및토지둥의평가에관한법률 10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순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 한다

ID (  제 조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을

)  말한다 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  둥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쓴제

. 찬다

11 !  제 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1  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  을 경감한다

5  제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연

12 (  제 조 임대주택에  대한 ) 감면  ①공공단체 · (  주택건설사없자 부가파치세법 5  제 조의  규정에 f.1찬

 여  건설업  또는  ◎동산매매업의  사업자둥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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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행령 8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 말한다 · 4,  수책건설 진법 44 3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테주택법 2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이하인 5  세대이상의 (  공동주택 아과트 · 연립주

 택 ·  다세대주택을 ,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  포함한다 에  데한  재산세◎  지방세댑 100제 ◎리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  분외 50  을 ,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234제 고

16 1  의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  분의 3  으로 . 한다 ,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

5  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 추징한다

 ⑦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이하인 (  영구임패주랙 임대주택법시행령 9 1 B  제 조제 항제 호에  규정한 기

 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  말한다 용  부동산메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

. 다

13 (  제 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 감면 (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법 2 1 14  제 조제 항제 호의  팍정애 r_1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  말한다 로서  동법 12  제 조  및 13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계획시설겪설 띤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75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둥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

 세  과세표준액의 100  분웨 50  을 . 경감한다

14 (  제 조 지방공사둥에  대한 )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 파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  부동산 지방세법 112 2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

 한  과세데상을 )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 )  사업소세 재산할 를 =14.면제하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 )  사업소세 종업원할 를  면제향다 ,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 제외한다

 제 6  장 보
Is ( ) 칙제 조 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리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  별지 1 1  제 호서식 에 의

 한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 한다 ,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

 권으로  감면할  수 . 있다

 ③구청장이 1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떤여부를 .4  사 · =,: 긱설하 -') ) ,4:게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 한다

16 ( ) 제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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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제

1 ( ) 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 1 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 ) 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 12 31  년 월 일까지 . 적용한다

 제 3 (  조 다른  조례의 )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췌지

. 한다

1 .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떤제에관한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대구직할시달서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6. 대구직할시달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7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윽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달서구향교재산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에관한조례11. H대구직할

 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  산에  대  한과세  면제에관한조례12. 대구직할시

 달서  구국가유공자단체  에  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13. 대구직할시

 달서구종교단체  의료업  에  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14. #대구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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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별표 1]

 분  론  번 호

35, 36, 47, 48, 115, 115,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16, 20, 32, 37, 39, 40, 44, 49, 52, 53,

58, 60, 64, 65, 67, 69, 70, 74, 75, 88

1항

%f )항 꾜수자

, 다만  러에서  지정되지  않은 3  갇  네지 5  급치 ◎수자는

 비  고 1 6  급 1  항  및 2  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운에

 그  대상이 된다

 장  이등급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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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제 호 )서식

 감  면  내 용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레 00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 ,다

 위  신  청인

년윔
 일인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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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귀하


